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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출 장 보 고 서

- 일본 산림계획제도 조사 -

Ⅰ.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우리나라 산림계획제도는 「산림기본계획(산림청)-지역산림계획(시·도지

사)-산림경영계획(산림소유자)」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현장의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비율이 낮고, 산림청과 시·도지사도 형식적으로 산

림계획을 작성하고 있음. 2001년 산림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산림법의 분법

화가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법정 산림계획의 수립이 25개에 이르러 행정

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일부 계획들은 중복되거나 또는 

상충하는 사례도 있어 산림계획제도를 개선하여 계획의 정합성과 실효성

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일본은 1951년 산림법에서 산림계획제도를 창설하여 법 개정과 함께 몇 

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 「산림·임업기본계획-전국산림계획-지역산림

계획-산림경영계획」의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 산림계획제도의 

개선을 위해 일본의 정책과 운영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본 출장은 일본 산림계획제도의 정책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산림계획제도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출장 기간: 2015년 4월 7일 ∼ 4월 9일 (2박 3일)

○ 출장자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산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민 경 택

산림정책연구부 초청연구원 김 명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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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일  정 면 담 자

4.7
(화)

09:00 출국(김포공항) 11:05 하네다공항 도착

16:00 삼림총합연구소(쯔꾸바)

山田茂樹(Yamada Shigeki) 박사

  -임업경영·정책연구영역장

岡 裕康(Oka Hiroyasu) 박사 

細田和男(Hosoda Kazuo) 박사
佐野 真(Sano Makoto) 박사
山本伸幸(Yamamoto Nobuyuki) 박사
田村和也(Tamura Kazuya) 박사
久保田 裕史(Kubota Hirofumi) 박사
道中 哲也(Mitsunaka Tetsya) 박사

4.8
(수)

10:00 林野廳 계획과 방문
(농림수산성 본관 정문 현관)

掛部 晋(Kakebe Susumu)
 -임야청 삼림정비부 지도계장
土屋禎治（Tsuchiya Teiji)
 -임야청 삼림정비부 삼림조사기술전문관

15:00 東京大學 삼림경리연구실 白石則彦(Shiraishi Norihiko) 교수

18:00 東京大學 임정학연구실 永田 信(Nagata Shin) 교수
竹本 太郎(Takemoto Taro) 교수

4.9
(목)

12:00 업무협의 권수현 박사

19:55 출국(하네다 공항) 22:10 김포공항 도착

○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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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 결과

1. 개요

○ 일본의 산림계획제도는 1951년 창설되어 1962년 산림법 개정에서 현재와 

비슷한 산림계획제도의 틀을 갖추었음. 그 뒤 1964년 임업기본법 제정,

1968년에 산림시업계획의 신설, 1974년의 임지개발허가제도 신설 등의 과

정을 거쳐 현재에 이름.

○ 2차 대전 후 산림 황폐화의 시기에 벌채 등 산림시업에 대한 규제 강화

가 있었고, 그 후 산림의 황폐상황이 회복되고 경제성장기에는 벌채규제 

완화가 있었음. 이처럼 경제사회의 정세를 반영한 양단의 변천을 겪었고,

1962년 이후 현재까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청으로 산림

의 다면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관점으로 일본의 산림·임업에 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의 추진 방향을 밝히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

진하면서 산림소유자 등에게 산림시업의 지침과 규범을 밝힌 것이 산림

계획제도의 기본적 사상임.

○ 일본의 산림법은 크게 2개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산림계획제도와 보안

림제도임.

- 산림계획제도는 임업의 조장, 유도, 보조를 위한 수단이며, 보안림은 규제 

장치임.

○ 산림계획은 국가가 생각하는 산림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산림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들 기능은 시장재가 아니기 때문

에 수요와 공급을 균형을 가리키는 지표가 없음. 이들 기능을 시장에 맡

긴다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명분을 

가짐. 전국산림계획은 바람직한 숲 만들기에 대한 비전과 사업계획량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임야청 예산확보의 근거자료가 됨.

○ 산림계획의 의미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보조금 제도와 결합되어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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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되었음. 국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산림관리에 참여하는 사유림 

산주에 대하여 일부 재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조하는 명분

을 가짐.

2. 일본 산림계획제도의　변천

○ 초기의 산림계획제도는 1951년 제3차 산림법 전면개정에서 만들어졌음.

자원 조성과 산림 황폐 방지를 위하여, 적정벌기령 이하의 입목에 대한 

벌채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규제에 의해 산림소유자의 임업경영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감독행정 성격이 강했음.

- 계획 체계는 기본계획구 별로 농림대신이 5년 단위로 산림기본계획을 세

우고, 이것을 상위계획으로 하여 민유림에서는 도도부현 지사가 산림구별

로 산림구 시업계획(5년), 산림구 실시계획(매년)을 세움.

○ 산림 황폐가 회복되고, 목재수요가 증가하며 목재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벌채규제를 완화하였고, 1962년 벌채허가제의 운용실적이나 조림실적에 

의해 벌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안림의 벌채

허가제를 남겨두고, 보통림의 벌채허가제를 폐지하였음. 산림계획 체계도 

지역단위 계획체계에서 농림대신이 작성하는 전국산림계획을 통해 전체 

숲만들기 방향을 제시하고, 이 계획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지역산림계

획을 수립하여 민유림 시업 지침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었음.

○ 확대조림 실시로, 임업은 양적확대를 목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고,

임업을 산업으로 자립시키는 동시에, 임업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1964년 임업기본법이 제정되었음. 이 법에서는 「산림자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임산물 수요에 관한 장기 재검토」를 수립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산림계획이 편성되었음. 따라서 「규제」 성격에 

계획적인 목재생산 등 다소 「산업진흥」 성격이 더해졌음.

○ 1968년 산림법 개정에서 산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벌채나 식재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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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작성하는 산림시업계획 제도가 신설되었음. 산림소유자가 작성한 

산림시업계획이 상위의 지역시업계획 (이후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을 준수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는 보조금이나 융자 또는 세제 우대를 받을 

수 있음. 산림시업계획 제도 도입과 함께 벌채 사전신고제는 폐지되고,

산림소유자의 계획 경영을 유도하는 지도행정으로 변경되었음. 또, 전국

산림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또 지역산림계획의 계획기간

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음.

○ 1974년에는 소규모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공동 시업계획을 세우는 단지

공동산림시업계획제도가 추가되었음. 개별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업계획과 공동시업계획제도는 2001년 산림법 개정까지 이어졌고, 이 시

기에 지역에 따라서 민유림 면적의 80% 이상을 커버하여, 산림계획제도

의 중심 역할을 하였음.

○ 1960년대 중반부터 고도 경제성장, 도시화 진전 등으로 골프장, 스키장 

건설 등 산지 개발이 급증하였음. 이에 수원함양, 재해방지, 환경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 보호를 위하여 산림법에서 공익 기능이 높은 산림을 

대상으로 보안림 지정을 추진함. 하지만, 보안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림

에 대해서는 법률적 규제 조치가 부족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산림 이용을 규제하여 산림관리에 노력하였으나, 법률적 강제성이 

없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 이러한 배경으로, 1974년 산림법 개

정에서 숲의 적정 이용을 목적으로 임지개발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안림 

이외의 산림에 대해서도 적정 이용을 확보하게 되었음.

○ 1970년대 중후반 오일쇼크 등의 영향으로 목재가격 상승, 엔고 현상에 의

한 목재수입 증가 현상이 나타남. 1980년을 정점으로 목재가격의 하락과 

임업채산성의 저하로 인해 임업 활동이 저하되었고, 벌채량 감소와 더불

어 조림면적도 급속하게 감소되면서 확대조림을 통해 전개되었던 임업의 

양적확대는 실질적으로 종료국면으로 접어들게 됨. 이후 산림자원 정책은 

인공림의 간벌, 보호, 육성 등의 정비가 주요 과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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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 산림법 개정으로, 전국산림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의 내용에 간벌과 

보육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음. 또 도도부현 지사가 시정촌을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산림정비를 시행하도록 하는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제도가 생

겨남.

○ 1991년 특정산림시업계획제도를 신설하여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서 정하

는 특정시업 산림구역에서 복층림 시업, 장벌기(長伐期) 시업, 특정활엽수 

육성시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음.

○ 임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산림정비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

지면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산림

의 특성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효과적인 산

림 정비를 위하여, 1998년 산림정비 시정촌의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시정촌이 산림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또한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

이었던 산림시업계획의 인정, 벌채 신청서의 수리, 벌채 계획의 변경과 

시업 권고 등을 시정촌장에게 위임하여 도도부현 주도의 산림정비 사업

이 시정촌 주도의 사업으로 바뀌게 됨.

○ 산림에 대한 국민의 니즈는 다양화, 고도화되었지만, 임업의 수익성은 악

화되어, 임업을 통한 산림정비의 추진이 어려워짐. 2001년 정부는 산림·

임업 시책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 이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기존의 

임업기본법을 「산림·임업기본법」으로 개정하였음. 이 시기 개정에서 산

림관리 접근법이 달리하게 되었는데 임업을 통한 산림정비와 공익기능을 

위한 산림정비 2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이에 따라 산림법도 일부 개정되어 산림계획제도는 크게 변경되었음.

- 첫째, 산림소유자 이외의 주체도 산림시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인정

하였음. 조림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1960년대부터 대부분의 산림에서 

소유자 세대교체가 이루어짐. 이들은 임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

고, 자신 소유 임야의 경계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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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함. 따라서 더 이상 산림관리를 소유자의 의식이나 책임에 의존하

기 어렵게 되었고, 산림소유자를 대신하여 산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산림관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변경됨.

- 둘째, 산림소유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작성하는 산림시업계획의 대

상을 30ha 이상의 산림으로 한정함. 그때까지, 산림시업계획은 개인, 또

는 단지공동산림시업계획이고, 단독 또는 복수의 산림소유자에 의한 계획

적인 산림 관리 단위이며, 임지 배치 등의 장소 조건이 붙지 않았음. 일

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대상으로, 일체적 시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산림 

관리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임.

○ 2009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신성장전략에서 임업을 성장산업으로 정하고,

2011년 국산재 자급률 50%를 목표로 하는 「산림· 임업재생플랜」을 세

워 이용 간벌을 추진하게 됨. 인공림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국산재 

공급량 증대를 목표로 임업시업계획을 산림경영계획으로 바꾸고, 시업의 

집약화, 임도와 작업로의 기반정비, 산림조합을 선두로 하는 사업체의 본

질 강화, 인재육성 등을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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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951년
산림법 개정

§ 산림계획제도의 창설
§ 벌채규제강화, 보통림의 적정벌기령 미만은 벌채허가제, 그 외의 

벌채는 사전신고제
1962년 
산림법 개정

§ 보통림 벌채허가제의 폐지, 벌채신고제도의 신설
§ 전국산림계획-지역산림계획제도로, 지역산림계획을 달성하기 위

한 시업의 권고제도를 둠 
1964년
임업기본법 제정

§ 전국산림계획은 임업기본법이 정한 '산림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과 '임산물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에 관해 책정한다.

1968년
산림법 개정

§ 산림소유자에 의한 산림시업계획제도를 신설
§ 전국산림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또 지역산림계

획의 계획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1974년
산림법 개정

§ 단지공동산림시업계획의 신설
§ 임지개발허가제도의 도입

1983년 
산림법 개정 §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제도 신설
1991년
산림법 개정 § 특정산림시업계획제도(복층림, 장벌기 시업)의 신설

1998년
산림법 개정

§ 산림정비 시정촌의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시정촌으로 확대
§ 산림시업계획의 인정, 산림시업에 관한 권한(벌채신고의 수리, 

벌채계획의 변경·준수명령, 시업권고 등)을 도도부현 지사(知事)
에서 시정촌장에 이양

2001년 
산림·임업기본법 제정 
산림법 개정

§ 산림정비와 임업진흥을 주축으로 하여 산림시업계획의 작성주체
를 산림소유자 외에 위탁받은 산림조합도 가능하게 함. 

§ 산림시업계획을 공통의 기능을 발군하는 30ha 이상의 단지(團
地) 산림에 한정

2011년 
산림·임업재생플랜 
산림법 개정

§ 10년 후의 목재자급율 50%를 목표로 이용간벌을 중시
§ 산림시업계획을 산림경영계획으로 개정하고, 속지 통합을 중시

출처: 현대산림정책학(2012)

표 1.  일본 산림계획제도의 변천

3. 일본 산림계획제도의　구조와　체계

○ 산림·임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최상위 계획인 산림계획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아래에 산림법으로 규정된 전국산림계획, 그 아래에 유역단위의 지역

산림계획이 있음. 그 아래에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이 위치하는데, 이는 지

역의 산림과 임업의 마스터플랜으로 볼 수 있음.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따라 개별 산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함. <그림 1>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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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임야청

그림 1.  일본 산림계획제도의 체계도

림법에 규정된 산림계획제도의 체계를 나타냄. 이 체계는 1998년 산림법 

개정에서 모든 시정촌의 산림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산림계획제도의 작성자, 대상, 기간, 작성근거는 <표 

2>와 같음.

- 정부는 산림·임업기본법에 따라 산림·임업 시책의 기본 방침, 산림의 정

비·보전 목표, 임산물의 공급과 이용 목표 등에 대해, 국가의 기본 계획

이 되는 「산림·임업기본계획」의 중요 항목을 책정함.

- 기본 계획에 입각하여 농림수산성 대신은 전국 44개 광역 유역에 대해, 5

년마다 15년을 1기로 하는 「전국산림계획」을 세움.

- 국유림은 7개 산림관리국 단위로 전국산림계획에 기초하여 5년마다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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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계획제도 작성자 대상 기간 작성근거

산림·임업기본계획 정부 전국 대략 5년 
주기로 갱신

산림·임업기본법 
제 11조

전국산림계획 농림수산대신 전국의 산림 15년 산림법 제 4조

지역산림계획 도도부현지사 지역 민유림 10년 산림법 제 5조

시정촌산림정비계획 시정촌 시정촌 산림 10년 산림법 
제 10조 5항

산림경영계획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위탁자 소유한 산림 5년 산림법 제 11조

표 2. 산림계획제도의 개요

을 1기로 하는 「지역별 산림계획」을 작성함. 또, 민유림은 도도부현 지

사가 전국산림계획에 기초하여 10년을 1기로 하는 「지역산림계획」을 

공표함.

- 시정촌은 지역산림계획의 계획 사항에 따라 10년을 1기로 「시정촌 산림

정비계획」을 공표함. 이 계획은 시정촌  산림정책의 방향과 산림소유자

의 벌목과 조림 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산림소유자는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따라 5년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시정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산림경영계획을 세우지 

않는 일반 산림소유자도 산림법에 따라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포함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산림계획제도의 체계는 국가가 수립하는 산림·임업기본계획

을 광역 유역, 지역(민유림은 도도부현, 국유림은 산림관리서 단위), 시정

촌, 산림소유자로 산림정비의 방향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도도부현 지역산림계획은 농림수산대신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 지역

산림계획이 상위계획과 정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동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음. 사업계획량에서 2할 이내의 조정은 인정하고 있음.

- 지역산림계획의 농림수산대신 동의획득협의에서 해당 계획량의 벌채와 조

림계획량이 동의기준보다 상하 20%를 넘는 경우에는 전국산림계획 수립

후의 정세변화, 벌채면적과 조림면적과의 정합성, 산림자원의 보속의 관

점에서 이유를 정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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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방법론이 있다기 보다 실무부

서의 검토로 판단하고 있음.

○ 여기에서 전국 산림계획과 지역 산림계획이 수량 계획인 것에 비하면 시

정촌 산림정비계획과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계획은 공간계획이라는 차이

가 있음.

- 지역 산림계획이 전국산림계획에 입각하여(即して)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시정촌 산림정비계획과 산림경영계획은 상위계획에 적합하

도록(適合して) 준수하여 작성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전국산림계획과 현장의 산림계획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체 구조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담당자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 있음.

- 도도부현의 산림 부서에는 임업직이 있지만 시정촌 산림 부서에는 행정직

이나 농업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4. 각 산림계획의　취지와 내용 

(1) 산림·임업기본계획

○ 산림·임업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은 산림·임업기본법(1964년 법률 제

161호) 제11조에 따라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와 임업의 지속·건전한 발

전을 위해 산림·임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책정

하며, 약 6~7년마다 재검토를 실시함. 20년 정도를 전망하여 정함.

- 이의 작성은 임야청 산림정비부의 실무 추진실에서 5명의 실무자가 담당

하고 있음. 초안을 작성하면 임정심의회(20명)에서 수차례 검토회의를 거

치고 퍼블릭 코멘트를 받아 수정하여 확정함. 최근의 산림임업기본계획은 

임정심의회 5회 이후 작성된 案 에 대하여 퍼블릭 코멘트 모집하고, 임정

심의회를 거쳐 각의에 상정하고 국회보고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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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청 산림정비부 계획과는 임업(川上)과 목재산업(川下) 사이의 산림자

원 정비에 관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는 시책에 대한 기본 방침,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 임산물 

공급과 이용에 관한 목표, 산림과 임업에 관하여 정부가 종합·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 등을 정하고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산림과 임업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침

① 적절한 산림 시업의 확보, 시업 집약화의 추진, 도로망 정비, 인재 육

성 등 「산림·임업 재생플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지구온난화 

대책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대응, 산촌 진흥 등을 추진.

② 東일본 대지진의 복구를 위해 해안부 보안림의 재생, 주택, 공공시설 

재건에 필요한 목재의 안정 공급, 목질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 임산물 공급과 이용에 관한 목표: 산림소유자

의 산림 정비와 보전, 임업, 목재산업 등과 같은 사업 활동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와 「임산물 공급과 이용」의 목

표를 설정.

①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 목표는, 목재 등 생산기능 발휘가 가장 

기대되는 육성 단층림을 정비하는 등 산림자원의 순환 이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익 기능의 발휘를 위해 육성 복층림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5년 

후(2015년), 10년 후(2020년), 20년 후(2030년)의 산림 상태를 목표로 제시

함1).

② 「임산물 공급과 이용」 목표에 대해서는 10년 후(2020년)의 총수요량

을 7,800만㎥ 라고 전망하고, 국산재 공급량과 이용량 목표를 3,900만㎥로 

제시. 수요량에서 국산재가 차지하는 비율을 50%로 전망하였음2).

1) 100년 후 영급구성을 평준화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령림을 늘리기 위해 벌채를 늘리는
계획임.

2) 2012년 목재자급률은 27.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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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임업에 관한 정부의 종합, 계획적 시책

①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에 관한 시책: 면적 완성도가 있는 산림경영

의 확립, 다양한 산림으로 유도,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추진.

ⅰ. 실효성이 높은 산림계획제도의 보급·정착

ⅱ. 적절한 산림시업의 확보

ⅲ. 도로망 정비의 추진

ⅳ. 다양한 산림 유도와 산림의 생물 다양성 보전

ⅴ. 지구온난화 방지와 적응 대책의 추진

ⅵ.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치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ⅶ. 야생 동물의 서식 동향에 따른 산림 피해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

ⅷ. 산림을 지탱하는 산촌의 진흥

②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관한 시책: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이

에 의한 시업의 효율적인 실행, 의욕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업의 장기 위

탁, 포레스터 등 산림·임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 등을 추진.

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임업 경영의 육성

ⅱ. 시업 집약화 등의 추진

ⅲ. 저비용 효율적 작업 시스템의 정비·보급과 정착

ⅳ. 포레스터, 현장 기술자 등 인재 육성

③ 임산물 공급과 이용 확보에 관한 시책: 효율적인 가공·유통 체제의 정

비, 주택 목조·목질화와 공공 건축물 등의 수요 확대에 따른 목재 이용 

확대를 추진.

ⅰ. 원목의 안정 공급 체제의 정비

ⅱ. 가공·유통 체제의 정비

ⅲ. 목재이용확대(공공건축물, 주택·토목용 자재, 목질바이오매스 등)

ⅳ. 목재 수출 촉진

ⅴ. 동일본 대지진 복구 사업을 위한 목재 활용

ⅵ. 소비자 이해의 조성

④ 국유림 경영에 관한 시책: 공익 중시의 경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유

림의 조직·기술력·자원을 활용하고, 임업기술의 개발 보급, 인재 육성을 

비롯한 민유림 지원 등 일본의 산림·임업 재생에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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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림계획수립을 위한 장래의 영급구성 추이 

○ 산림·임업 시책을 종합·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관민 일

체가 된 시책의 종합 추진, 국민 관점에서 고려한 정책 결정 실현 등.

(2) 전국산림계획

○ 전국산림계획은 「산림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이 산림·임

업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국 산림에 대해 5년마다 15년을 1기로 세우는 

계획임.

- 산림 정비와 보전의 목표로, 벌채, 입목, 재적이나 조림 면적 등의 계획량,

시업 기준 등을 밝히는 계획이며, 도도부현 지사가 작성하는 「지역 산림

계획」이나 국유림 산림관리국장이 작성하는「국유림의 지역별 산림 계

획」의 지침이 됨.

- 2014년 4월 1일부터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전국 산림 계획이 2013년 10

월에 책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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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산림계획은 산림의 정비와 보전 목표, 산림시업, 임도 개설, 산림토지

의 보전, 보안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수계 등 자연 조건

을 기본으로 산림자원의 유사성, 행정구역 등의 사회경제 조건을 고려하

여 44개 광역 유역별 산림의 정비와 보전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벌채, 입목, 재적, 조림 면적, 임도 개설량 등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현행 계획의 변경(2011년) 이후의 상황 변화(국유림 사업, 일반회계 이행 

등)나, 이후 더 중시되는 사항(국토강인화(強靱化))을 고려한 기술이 추가 

되었고, 산림 정비와 보전의 목표, 계획량에 대해서는 산림·임업기본계획

의 목표에 입각하여 새로운 계획기간에 맞는 계획량을 설정하였음. 그 주

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산림의 정비와 보전의 기본 생각: 산림의 다면적 기능을 강화하며,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자연환경의 변화, 방사능 물질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시업을 실시하고, 건전한 산림자원의 유지 조성

을 추진함. 이를 위하여 산림자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림 GIS를 효과

적으로 활용함. 구체적으로 유역을 기본단위로 하여, 수원함양, 산지재해

방지/토양보전, 쾌적한 환경 형성, 보건·휴양, 문화, 생물다양성 보전과 

목재생산 등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림시업의 적절한 실시, 임도 등 도로

망 정비, 위탁 산림시업과 경영의 실시, 보안림 제도의 적절한 운용, 사방

시설 정비, 산림병해충, 야생동물의 피해 대책 등의 산림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 산림의 기능별 산림정비와 보전의 방침은 <표 3>와 같음.

② 산림 정비와 보전의 목표: 산림의 정비와 보전을 추진할 때는 「기본 생

각」에 따라 각 광역 유역의 자연적, 사회경제적 특성, 산림의 공익 기능 

강화에 대한 요청, 목재수요 동향, 산림의 구성 등을 배려하여 다양한 산

림의 정비와 보전을 계획적으로 추진함. 현재 산림의 현황과 2029년까지 

산림 정비와 보전의 목표는 <표 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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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2012년3월31일)

계획
(2029년)

임야면적
(천ha)

육성단층림 10,285 10,060
육성복층림 1,009 1,759

천연림 13,788 13,263

표 4.  산림의 정비와 보전 목표

산림의 기능 산림정비와 기본 방침

수원함양기능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육·간벌과 하층
식생과 수목의 뿌리를 발달시키는 시업을 추진. 벌채에 따른 나지의 
축소 분산을 도모하여 입지조건, 국민의 요구에 따른 자연의 힘을 
활용한 시업을 추진

산지재해방지기능/
토양보전 기능

재해에 강한 국토 형성을 위하여, 지형, 지질 조건을 고려하여, 임
상의 나지화를 축소하는 시업을 추진하고, 입지조건, 국민의 요구에 
따른 자연의 힘을 활용한 시업을 추진

쾌적 환경 형성 기능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람이나 소음 등 방비나 
대기 정화에 유효한 산림 구성을 유지하고, 수종의 다양성 증진 시
업, 적절한 보육·간벌을 추진

보건·휴양 기능 국민에게 휴식과 배움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입지 조건이나 국민의 
요구에 따라, 활엽수를 도입하고, 다양한 산림 정비를 추진

문화 기능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형성하기 위하여 산림 정비를 추진.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원래 산림생태계, 희귀생물이 생육·서식하는 산림, 수륙경계에 위치
하여 특유 생물이 생육·서식하는 산림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추진

목재 등의 생산기능
목재 등 임산물의 지속, 안정, 효율적 공급을 위해 산림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목재수요에 따른 수종, 상품성있는 임목을 생육시키기 위
한 조림, 보육, 간벌을 추진

자료: http://www.rinya.maff.go.jp/j/keikaku/sinrin_keikaku/pdf/keikaku.pdf

표 3.  산림 기능에 따른 산림정비, 보전의 기본방침

③ 산림정비에 관한 사항: 산림시업을 실시할 때는 「산림의 정비와 보전에 

관한 기본 생각과 목표」를 따르며, 구체적 항목은 아래와 같음.

ⅰ. 산림의 입목죽(立木竹)의 벌채, 조림, 간벌, 보육에 관한 사항

ⅱ. 공익적 기능별 시업 산림의 정비에 관한 사항

ⅲ. 임도 도로망의 개설, 그 외 임산물 반출에 관한 사항

ⅳ. 산림시업 합리화에 관한 사항: 위탁에 의한 산림시업과 경영실시,

임업종사자 양성과 확보, 작업시스템의 고도화, 유통·가공 체제의 정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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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량
벌채입목재적

(만㎥)
주 벌 36,184
간 벌 43,777
총 수 79,961

조림 면적
(천ha)

인공 조림 944
천연 갱신 889

임도 개설량(천㎞) 89.9
보안림 면적(천ha) 12,951.7
간벌 면적(천ha) 7,281

주: 계획 기간(2014년 4월 1일~2029년 3월 31일)의 총량

표 5. 산림 정비 항목별 계획량

④ 산림보전에 관한 사항

ⅰ. 산림토지의 보전에 관한 사항

ⅱ. 보안시설에 관한 사항: 보안림 정비, 특정 보안림 정비, 치산 사

업, 그 외 필요사항

ⅲ.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⑤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보건기능과 문화기능이 높은 산림에

서 해당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에 관한 특별 조

치법(1989년 법률 제71호)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

에 관한 기본 방침에 근거한 산림자원의 종합 이용을 촉진하고, 보건 기

능 산림의 설정과 정비 방침을 정하였음.

ⅰ. 보건기능 산림의 설정 방침

ⅱ. 보건기능 산림의 정비 방침

ⅲ. 그 외 필요 사항

(3) 지역산림계획

○ 산림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가 전국산림계획에 따라 민유림에 대해 산

림 계획구별로 5년마다 10년을 단위로 세우는 계획. 지역산림계획의 단위

인 산림계획구는 산림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농림수산대신이 각 도도부

현 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함. <그림 3>와 같이 2015년 현재 전국에 

158개 계획구가 있으며,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비슷한 조건



- 18 -

을 가진 지역들을 나누고 있음.

- 전국산림계획 추진을 위하여, 도도부현의 산림 시책의 방향과 지역 특성

에 따른 산림 정비·보전의 목표를 밝히며, 시정촌 산림정비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림 시업과 임업경영을 실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주요 계획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대상으로 하는 산림 구역

② 산림 정비와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벌채 입목 재적, 기타 산림의 입목죽의 벌채에 관한 사항

④ 조림면적, 기타 조림에 관한 사항

⑤ 간벌 입목 재적, 기타 간벌과 보육에 관한 사항

⑥ 공익 기능별 시업, 산림 정비에 관한 사항

⑦ 임도 개설 등 기타 임산물 반출에 관한 사항

⑧ 위탁을 받아 행하는 산림의 시업 또는 경영의 실시, 기타 산림 시업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⑨ 산림 보호에 관한 사항

⑩ 산림의 토지 보전에 관한 사항

⑪ 보안 시설에 관한 사항

○ 또한, 「산림법」 제39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특정 보안림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보안림 정비에 관한 사항,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전국산림계획에 입각하여 산림의 보건

기능 증진 도모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기능 산림의 구역 

기준, 기타 보건기능 산림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국유림에 대해서도 산림관리국장이 5년마다 10년을 단위로 「국유림의 

지역별 산림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민유림의 「지역산림계획」과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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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rinya.maff.go.jp/j/keikaku/sinrin_keikaku/pdf/shinrinkeikakuku_ryuuiki.pdf

그림 3.  산림계획구의 유역위치도

(4) 시정촌 산림정비계획

○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은 지역산림계획의 대상이 된 민유림 소재지의 해당 

시정촌이 5년마다 10년 단위로 작성함.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이

해와 협력을 얻고, 도도부현이나 임업 관계자와 일체가 되어 관련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적절한 산림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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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능별 시업산림

㉡ 목재생산기능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시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

그림 4.  기능별 시업산림의 구역을 활용한 조닝의 설정 

○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산림정비에 관한 기본 생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조닝, 산림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산림 시업의 표준 방법, 산림보호 등의 

규범, 도로망 정비 등을 포함하여 장기 관점의 산림조성 마스터 플랜임.

- 조닝(zoning)은 산림기능에 따라 시업제한을 두는 장치인데, 시정촌 산

림정비계획의 앞부분에 반드시 지도가 나타남.

○ 주요 계획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벌채, 조림, 보육, 기타 산림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입목의 표준벌기령, 벌채 표준방법, 기타 입목죽 벌목에 관한 사항

③ 조림 수종, 조림의 표준 방법, 기타 조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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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벌 실시의 표준임령, 간벌과 보육의 표준방법, 기타 간벌과 보육 기

준

⑤ 공익기능별 시업 산림 구역 및 해당 공익 기능별 시업 산림 구역의 

시업 방법, 기타 공익기능별 시업 산림 정비에 관한 사항

⑥ 위탁받아 행하는 산림의 시업 또는 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⑦ 산림시업의 공동화 촉진에 관한 사항

⑧ 작업로망, 기타 산림 정비에 필요한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⑨ 산림병해충 구제와 예방, 화재예방, 기타 산림 보호에 관한 사항

⑩ 임업 종사자들의 양성과 확보에 관한 사항

⑪ 산림시업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의 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⑫ 임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⑬ 기타 산림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따른 산림시업과 보호를 위하여, 산림법에 의해 

아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① 벌채 및 벌채 후 조림신고 제도: 산림소유자가 입목을 벌채할 경우,

사전에 벌채와 벌채 후 조림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시정촌장

은 신고가 접수된 계획에 대해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적합한 시업이 이

뤄지도록 변경이나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음. 무단 벌채를 한 경우에는, 시

정촌장이 벌채의 중지와 조림을 요구할 수 있음.

② 산림소유자 신고 제도: 2011년 4월 산림법 개정에 의해, 2012년 4월 

이후 새로 산림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시정촌장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됨. 이는 벌채와 벌채 후 조림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벌목할 경우, 조림 

명령, 보안림의 감독 처분 등 여러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산림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③ 시업 권고: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따라 시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촌장은 산림소유자에 대해 시업을 적절히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④ 요간벌산림제도: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따라 간벌을 적절하게 실시하

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산림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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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해, 표토유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간벌을 시급히 실시할 필

요가 있는 산림(요간벌 산림)에 대해서 시정촌장은 산림소유자가 실시해

야 할 간벌의 방법과 시기를 통보하고 시업실시를 권고함. 또, 산림소유

자가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도도부현 지사의 조정을 거쳐 그 재정

(裁定)에 따라 시업대행을 희망하는 자에게 산림정비를 실시할 수 있음.

⑤ 산림경영계획 제도: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소유자부터 

산림경영을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산림경영을 하는 일체적이고 정리된 

산림을 대상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작성하는 산림의 시업과 보호 등의 

계획.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적합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정촌

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5) 산림경영계획　

○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을 위탁 받은 자가 스스로 산

림경영을 실시하는 일체적이고 정리된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시업과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5년 주기로 작성함. 계획에 의해 효율적인 산림시업과 

적절한 보호를 통해 다양한 산림 기능의 충분한 발휘를 목적으로 함.

- 산림경영계획은 시정촌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세제, 융자,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계획의 대상이 되는 산림

➀ 민유림(공유림, 국유림 분수 조림지 포함).

➁ 산림경영 계획에는 속지 계획(임반계획, 구역계획)과 속인계획이 있으

며, 각각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➂ 속지계획

- 임반계획: 임반 또는 인접하는 복수임반 면적의 1/2 이상의 규모.

- 구역계획: 시정촌장이 정하는 일정 구역의 30ha 이상의 규모.

두 계획 모두 임반과 구역에 자신이 소유한 산림이거나 산림경영을 수탁

한 산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함.

➃ 속인계획: 자신이 소유한 산림 면적이 100ha이상이고, 소유 산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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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을 수탁하고 있는 산림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함.

※ 속인 계획은 산림소유자가 단독으로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

동으로 작성할 수 없음.(제지회사의 경우 곳곳에 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산림에 대해 단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은 곤란한 상황임)

○ 계획의 작성자: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을 위탁받은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

- 속지계획의 경우 산림소유자가 단독으로, 산림경영 위탁을 받은 자가 

단독으로, 복수의 산림소유자가 모여서 공동으로,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

의 위탁을 받은 자가 공동으로, 복수의 산림경영 위탁을 받은 자가 공동

으로 계획을 작성함.

○ 계획의 주요 내용

➀ 산림경영에 관한 장기 방침

➁ 계획 대상 산림의 현황, 간벌과 주벌의 시업 이력

➂ 벌채(주벌 간벌) 조림과 보육 실시 계획

➃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➄ 산림 시업과 보호의 공동화에 관한 사항

➅ 도로망 정비에 관한 사항

➆ 산림경영의 규모 확대, 그에 필요한 도로망 정비 등의 목표(필요에 따

라 기재)

⑧ 또한 그 외에,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이용 시설

(산림 보건 시설) 정비를 포함한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 계획을 산림경영 

계획의 일부로 작성할 수 있음.

○ 인정 신청

➀ 인정 신청처: 산림경영계획의 대상 산림이 1개 시정촌 구역에 있는 경

우는 시정촌장이, 복수 시정촌에 걸쳐 있을 경우는 도도부현 지사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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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도부현에 걸쳐 있을 경우는 농림수산대신이 됨.

➁ 인정 신청 시기: 인정 신청처에 다음의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함.

- 시정촌의 장 : 산림경영계획의 시작 20일 전

- 도도부현 지사 : 산림경영계획 시작 30일 전

- 농림수산대신 : 산림경영계획 시작 60일 전

○ 산림경영계획의 인정요건

① 임반 계획, 구역 계획의 인정 기준 등

ⅰ. 계획대상 산림이 지형과 같은 자연 조건을 고려하여 정비를 실시

하는 것(임반 계획에 대해서는 대상 산림 면적이 임반 또는 인접 복수 

임반 면적의 2분의1 이상, 구역 계획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정하는 일정 

구역에서 30ha 이상)일 것.

ⅱ. 산림경영에 관한 장기 방침이 산림경영 계획의 대상으로 하는 지

속적인 산림경영에 유효하고 적절할 것.

ⅲ. 산림시업 계획이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식재, 간벌 기타 시

업의 실시 기준에 적합할 것.

ⅳ.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이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의 내용에 비추어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ⅴ. 작업 도로망의 정비 상황 등에 따라 계획된 산림의 시업과 보호

를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

ⅵ. 산림 보호에 관한 사항에서 소각이 계획된 경우에 그 목적이 산

림법 제21조 제2호 제1호 또는 3호에 해당되고, 시정촌장 지시에 따라 소

각하는 것이 확실한 것.

ⅶ. 산림법 제11조 제3항 산림경영의 규모 확대 목표를 정하는 경우,

지형과 기타 자연 조건을 고려하여 정비한 산림(임반)의 소유자 신청에 

따라 산림경영 위탁을 받는 것이 확실한 것

➁ 속인 계획의 인정 기준 등

상기 ①. ⅱ~ⅶ에 더하여

ⅰ. 계획 대상 산림의 산림경영 상황에 따라 일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인정 신청자가 단독으로 10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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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획 대상 산림을 포함한 동일 임반의 산림소유자가 공동으로 계

획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속지 계획 작성에 응할 것이 확실한 것.

ⅲ. 법 제11조 제3항의 산림경영 규모 확대의 목표를 정한 경우에, 규

칙 제1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대상 산림의 면적, 작업 도로망의 연장 기

준에 적합한 것.

○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음.

① 세제상의 특례

- 소득세 : 산림 소득에 관련된 산림 계획 특별 공제

- 상속세 : 계획 벌채에 관련된 상속세 연납 등의 특례

- 특별토지보유세 : 특별토지보유세 비과세.

② 금융: 일본정책금융공고 자금 대출 조건의 혜택

③ 보조금 등

- 산림환경보전 직접지원 사업(조림 보조)

- 산림정비 지역활동 지원 교부금

※ 산림경영계획의 대상 산림에서 벌채, 생산된 목재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도에서 「일반 목질 바이오매스」및「건설 자재 폐기

물」에 비해 높은 조달 가격의 구분(32엔/kwh(세금별도)이 적용됨.

(6) 일반 산림소유자에 대한 조치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지 않는 보통림 산림소유자에 대해서도 정책적 통

제수단을 갖추고 있음.

- 벌채 및 벌채후의 조림 신고

- 시업 권고

- 무단벌채에 따른 벌채중지 명령, 조림 명령

- 벌채 및 벌채후의 조림계획 변경 준수 명령

- 산림 토지소유자가 된 취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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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  류 내  용

국
세

소득세

산림소득에 관
한 산림계획특
별공제

인정 산림소유자가 2009년까지 산림시업계획에 기초하여 
입목을 벌채 또는 양도한 경우는 소득액 계산에서 다음 ①, 
②에서 낮은 금액(필요경비를 개산경비에 의한 경우 ①의 
금액)을 산림계획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①입목벌채 수입액(벌출비,양도경비 제외)의 20% 상당액
②①의 수입액의 50%상당액에서 필요경비(벌출비,양도경비 
및 산림시업계획이 정한 구역에서 관계된 재해사업용 자산
의 손실액 제외)를 공제한 잔액(조세특별조치법제30조의2)

임 지 합 리 화 를 
위한 특별공제

산림조합의 알선에 의해 임지보유합리화를 위한 토지를 양
도하고 그 소득자가 가진 산림의 전부에 대해 산림시업계획
의 인정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에서 800만엔을 공제할 수 
있다.(조세특별조치법제34조의3)

법인세 조림비 손금산
입의 특례

청색신고법인이고 인정산림소유자인 자가 2009년3월31일까
지 산림시업계획에 기초하여 조림을 위해 지출한 조림비에 
대해서는 지출한 년에 그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를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상속세

계획벌채 관련 
상속세의 연납 
등의 특례

산림시업계획이 인정된 구역의 입목평가가 과세상당액의 
10분의 2이상이고 부동산등의 비율이 10분의5이상인 경우
에는 그 입목가액에 대응한 부분의 세액은 20년(시정촌산림
정비계획으로 복층림 시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 또는 장벌
기 시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으로서 인정된 산림에 대해서
는 40년)의 범위내에 산림시업계획에 기초하여 벌채시기와 
벌채재적을 기초로 분납(불균등 납부)할 수 있다.(조세특별
조치법제70조의8)
또, 연납 이자세의 경우에 다음 식에 의해 산출되는 비율이 
적용된다(조세특별조치법제93조의2)
비율=1.2%×(※공정보합+4.0%)/7.3%
공정보합을 0.1%로 하여 시산하면 이 비율은 0.6%가 된다.
※공정보합: 각 분납기간의 개시일에 속한 월의 2월전의 월
말일의 공정보합

입목과 임지 관
련 과세가격의 
계산특례

피상속인의 친족인 상속인이 상속 또는 유증을 받은 산림시
업계획대상산림에 대해서 상속개시 시기부터 신고서 제출기
한까지 이어받는 산림시업계획에 기초한 시업을 계속한 경
우 임지와 입목의 과세가액은 5% 감액된다.
그리고 본 특례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과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서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에 관
계되는 상속세에 적용되고 소규모택지 상속세의 과세가격의 
계산특례, 중소법인의 자사주에 관계되는 과세가격의 계산
특례와의 선택제이다. (조세특별조치법제69조의5)

표 6. 세제의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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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기능별
시업산림의 평
가

산림법 규정에 기초하여 공익적 기능별 시업산림(수토보전
림, 산림과 사람의 공생림)에 관계하는 산림시업 계획 대상
림에 대해서 과세시기에서 산림시업계획에 인정되는 경우
(2002년3월 이후의 인정에 한함) 그 임지와 입목에 대해서 
재산평가 기본통달에 인정된 방식에 의해 평가된 가액에서 
다음 구분에 따른 공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①수토보전림과 산림·사람 공생림에서 풍해방비 등을 위해 
띠모양으로 잔존해야 하는 산림 20%
② 산림·사람 공생림(풍해방비를 위해 띠모양으로 잔존해야 
하는 산림 제외) 40%
본 평가의 적용요건은 만족시키는 산림이고 보안림인 경우
에는 공제비율이 높은 쪽만을 적용한다.

지
방
세

특별토지
보유세

특별토지보유세
의 비과세

산림시업계획의 대상임지에 대해서 특별토지보유세가 비과
세됨(지방세법 제586조)
임업인에 대한 비과세
  개인: 임업용으로 제공된 임지
  법인: 산림시업계획대상임지
H15년부터 과세가 정지되었음

자료: www.pref.aomori.lg.jp/rinsei/segyou_keikaku/sinrin-segyou-keikaku-seido-sien.pdf

구분 종  류 내  용

보조사
업

산림정비사업
(조림관계보조사
업)

주요 사업에서 산림시업계획의 인정을 받은 자를 사업주체로 인
정하고 동계획에 기초한 조림은 보통조림과 비교하여 보조수준의 
우대조치가 적용됨
예: 보통조림의 사정계수: 90, 산림시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
우의 사정계수는 170 (수토보전림, 자원의 순환이용림)

산림정비지역활
동지원교부급

산림시업계획의 인정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에게 시정촌장과 체결
하는 협정에 기초하여 산림의 현황조사 등 지역 활동을 실시한 
자에 대해 시업이 필요한 산림의 면적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

주: 「보조금액=표준단가*(1+간접비율)*사업량(면적ha)*사정계수/100*보조율」의 방식으로 산정됨.

국가와 현의 보조율은 대개 작업종에 따라 40~55%임.

자료: www.pref.aomori.lg.jp/rinsei/segyou_keikaku/sinrin-segyou-keikaku-seido-sien.pdf

표 7.  보조제도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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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  류 내  용

농림어업금융
공고자금

임업경영육성자금
(산림취득자금)

산림시업계획을 인정받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0.65~1.5%
의 특리융자(일반 1.5%)를 받을 수 있다. 

임업기반정비자금
(조림자금)

Ÿ 보조잔융자: 조림보조규모 10ha 이하인 계획산림에 
대해서는 1.5%의 특리융자(일반 1.65%)를 받을 수 있
다

Ÿ 비보조융자: 계획산림에 대해서 1.5%의 특리융자(일
반 1.5%)를 받을 수 있다.

※계획산림: 산림시업계획, 임업경영개선계획, 시정촌 산
림정비계획(요간벌산림과 시업실시협정의 대상산림에 한
함)의 대상이 되는 산림을 말함
융자율은 계획산림에 대해서는 부담액의 90%(일반 80%)
가 한도가 되고 있다
Ÿ 보육대상임령: 산림시업계획(시정촌 산림정비계획으로 

복층산림시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 또는 장벌기 시
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에 관계되는 부준에 한함)에 
기초하여 행하는 육림 등은 임령 60년까지의 융자대
상(일반 30년까지)이 된다.

Ÿ 상환기한과 거치기한: 산림시업계획(시정촌산림정비계
획으로 복층림시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 또는 장벌
기 시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
함)에 기초한 사업으로 임업경영개선계획에 기초하는 
것 등에 대해서 상환기한과 거치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상환기한(보조또는공유림) 50년이내(일반30년이내)
  -상환기한(비보조사유림)   55년이내(일반30년이내)
  -거치기간                35년이내(일반20년이내)

임업경영안정자금
(시업전환자금)

산림시업계획을 인정받고 임업경영개선계획에 기초한 사
업을 행하는 자는 해당산림시업계획에서 시정촌 산림정
비계획으로 복층림 시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 또는 장
벌기 시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으로서 지정되고 있는 
산림에 관계되는 조림자금 등의 환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료: www.pref.aomori.lg.jp/rinsei/segyou_keikaku/sinrin-segyou-keikaku-seido-sien.pdf

표 8. 융자제도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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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계획은 계획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현장 실태를 반영하여 국가 계획을 작

성한다면 그 또한 정책기획으로서 계획의 의미를 갖지 않음.

○ 산림계획제도는 임업조장을 위한 장치이기는 하나 최근 지역에 따라서 

과잉벌채도 나타나고 있는데 제동을 걸 수 있는 기능은 없음.

○ 일부 시정촌에는 임업 전문가가 없어서 동일한 틀에 수치만 바꾼 계획도 

발견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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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